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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의 설계 및 맞춤화 원가 

Key points 

2021 년 3 월 IFRS 해석위원회는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의 설계 및 맞춤화 원가(configuration and 

customisation costs, 이하 “CC원가”)에 대한 안건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안건결정에는 그러한 CC 

원가를 회계처리할 때 기업이 단계별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 가능한가? 

• 원가는 선급금으로 자본화 가능한가 또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 클라우드 계약과 관련된 CC 원가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회계정책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적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적용하기 위해 현재 및 과거 SaaS 계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1. 배경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웹 기반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서비스 모델로 분류됩니다. 이 간행물은 그 중 

소프트웨어, 특히 SaaS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aaS 클라우드 계약에서 고객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고객에게 부여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고객이 계약 기간 

동안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의 하드웨어에 있으며 고객은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만 

소프트웨어에 접근합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2019 년 3 월에 SaaS 약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안건결정을 발표했습니다. 2019 년 3 월 안건 

결정은 SaaS 계약의 전반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건결정에서는 언제 계약을 

서비스(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소유할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함)나 무형자산 또는 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안건결정에서 IFRS 

해석위원회는 CC 원가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간행물은 그러한 약정의 CC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2021/ifric-update-march-2021/
https://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2021/ifric-update-march-2021/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prev=_t&sl=en&tl=ko&u=https://viewpoint.pwc.com/content/dam/pwc-madison/ditaroot/gx/en/pwc/in_depths/configuration-and-customisation-costs-in-a-cloud-computing-arrangement/assets/ias38_customers_right_to_receive_access_to_the_suppliers_software_hosted_on_the_cloud_mar_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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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에서 CC 원가는 무엇인가? 

많은 기업은 SaaS 약정에 대한 수수료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그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설계 

및/또는 맞춤화하는 대가로 추가 금액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인사 시스템 관련하여 체결한 SaaS 약정에 

대해 기업에 맞춤화한 보고 기능을 추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안건결정으로 이어진 논의 문서(discussion paper)에서 

IASB staff 는 CC 원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i) 설계(‘configuration’): 일반적인 설계는 소프트웨어의 기존 기능에 특정 소프트웨어 내에서 다양한 '플래그' 또는 

'스위치'의 설정이나 특정 값 또는 매개변수를 정의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존 기능에 대한 특정 설정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설계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추가 또는 수정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효익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소프트웨어의 기존 코드에 대한 설정 작업을 의미합니다.  

(ii) 맞춤화(‘customisation’): 일반적인 맞춤화는 애플리케이션의 기존 소프트웨어 코드를 수정하거나 추가 코드를 

입력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를 유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도한 효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내에서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설계 및 맞춤화는 고객 자신, SaaS 공급자 또는 제 3 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SaaS 계약의 총 원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행물은 이러한 CC 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무형자산 또는 선급금으로 

자본화해야 하는지 또는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정의 일부로 발생하는 다양한 

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이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시스템과 SaaS 소프트웨어를 연결 또는 통합하는 

브리징(bridging) 모듈을 개발하는 원가 등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할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간행물은 이러한 기타 원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무적 이슈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 관련 CC 원가의 자본화가 가능한가? 

기업이 SaaS 약정에서 CC 원가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아래의 의사 결정 

순서도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설계, 맞춤화를 누가 수행하는가? 

서비스 이용자가 수행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 제 3 자가 수행 

설계, 맞춤화 원가가 무형자산의 정의와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설계, 맞춤화 
활동이 수행될 때 

비용처리 

자산화 & 서비스 
약정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설계, 맞춤화 원가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자산화 & 서비스 
약정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설계 및 맟춤화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구별되는지? 

Yes No Yes No 

자산화 & 서비스 
약정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설계,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비용처리 

Yes No 

설계, 맞춤화 원가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자산화 & 서비스 
약정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 

제 3 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인지? 

Yes No 

No 

설계,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비용처리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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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1: CC 원가가 무형 자산의 정의(IAS 38)를 충족하는가?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IAS 38 문단 8 ]. 자산은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입니다.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3 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설명된 SaaS 약정에서 고객이 설계 또는 맞춤화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별도의 자산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약정으로 인해 고객이 추가된 코드에 대해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 3 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추가된 코드가 식별가능한지 그리고 IAS 38 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만약 무형자산의 정의에 충족하고 SaaS 공급자 또는 제 3 자가 설계 및 맞춤화를 수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아니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합니다[ IAS 38 문단 25 ].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계 및 맞춤화를 수행하고 이 CC 원가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본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가가 자본화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특정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IAS 38.57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힌다.  

a.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b.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c.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d.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e.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f.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PwC Practical insight - IAS 38 의 자본화 

일반적으로 SaaS 시스템의 구현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가가 IAS 38 문단 8-17 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정의된 설계 및 맞춤화 활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설계 또는 맞춤화된 

소프트웨어를 통제하지 않으며 설계 및 맞춤화활동이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aaS 약정은 고객이 직접 설계 또는 맞춤화할 수 있으며, 설계 및 맞춤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와 기타 

설정(setup) 원가는 IAS 38 문단 57 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자본화 가능합니다. 기업은 다른 R&D 프로젝트와 같이 

이러한 원가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고 자본화 요건(IAS 38 문단 57)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SaaS 약정과 관련하여 많은 원가가 발생하며, 이 중 상당수는 안건 결정에서 정의한 CC 원가가 아닙니다. 기업은 

발생한 모든 원가의 성격을 식별하고 원가를 자본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의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또는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1 - 클라우드 기반 IT 인프라 모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원가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prev=_t&sl=en&tl=ko&u=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38_intangible_as__11_INT/definitions__170_INT.html%23pwc-topic.dita_0807171411129703_IAS38_AMD8#pwc-topic.dita_0807171411129703_IAS38_AMD8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prev=_t&sl=en&tl=ko&u=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38_intangible_as__11_INT/recognition_and_meas__58_INT.html%23pwc-topic.dita_0807171411129842_IAS38_pr25#pwc-topic.dita_0807171411129842_IAS38_p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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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보고기업은 기존에 'on-premise(기업이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이 아닌 자체 설비로 보유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고, 당기 중 SaaS 모델로 변경하였다. 이 변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기 중 CU105 의 설정 원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가는 연간 서비스 요금의 일부가 아니라, 새로운 SaaS 운영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당기에 

발생한 원가이다.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정화 및 이전 관련 CU 5 

• 직원 교육 관련 CU 5 

• SaaS 소프트웨어 설계 관련 CU 45, 즉 소프트웨어의 플래그 및 스위치 설정 그리고 매개변수 설정 

• 다양한 ERP 도구, 포털 및 보고 기능(이는 기업에 맞춤화되어 있으며, 기업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제함) 간 

인터페이스 관련 CU 50. 기업은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함. 

질문 

당기 중 발생한 원가 CU105 의 회계처리는? 

결론 

데이터 정화 및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CU5 는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창출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존재했던 데이터이고 어떤한 방식으로도 가치가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이다. 따라서, 데이터 이전 비용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교육 원가 CU5 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IAS 

38 문단 15, 69] 

SaaS 약정의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CU45 의 경우, 기업은 설계되는 소프트웨어를 통제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이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가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지불되는 경우 선급금으로 자본화할 수 있다(선급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질문 2 및 3 참조). 

인터페이스 관련하여 발생하는 CU50 에 대해 기업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인 기업이 

통제하는 자산을 창출하였다. 이 자산은 별도로 식별할 수 있으며 기업이 통제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IAS 38 문단 8, 11, 12]. 기업은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할 것이다. [IAS 38 문단 57].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기업은 CU50 을 무형자산으로 자본화하고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기업은 원가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경우, 원가를 선급금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지 또는 

발생 시 비용처리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IAS 38 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IAS 38 문단 69]. 서비스는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의무를 수행할 때 

제공됩니다[ IAS 38 문단 69A]. 

IAS 38 은 '공급자가 의무를 수행'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지침과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식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공급자가 의무를 수행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은 서비스가 

언제 수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IFRS 15 의 기준을 적용하여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제 3 자 

또는 SaaS 공급자) 그리고 서비스가 SaaS 수행의무와 구별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4. 질문 2: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SaaS 약정과 구별할 수 있는가? 

기업은 IFRS 15 의 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자와의 약속에서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와 SaaS 약정이 구별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에서 각각의 서비스가 구별된다면, 설계 및 맞춤화 원가는 해당 서비스가 기업에게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며, 각각의 서비스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해당 원가는 SaaS 약정에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prev=_t&sl=en&tl=ko&u=https://viewpoint.pwc.com/dt/gx/en/iasb/standards/standards__1_INT/standards__1_INT/ias_38_intangible_as__11_INT/recognition_of_an_ex__3_INT.html%23pwc-topic.dita_0807171411129714_IAS38_pr68#pwc-topic.dita_0807171411129714_IAS38_pr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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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SaaS 약정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다만 IFRS 15 의 기준은 고객으로부터 수익인식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원가 자본화를 위한 일부 사례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각각의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FRS 15 에 따르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구별됩니다.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지에 대한 평가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은: (a) 구별될 수 

있으며, (b) 별도로 식별될 수 있어야합니다[IFRS 15 문단 27].  

설계 및 맞춤화 위험과 SaaS 서비스 위험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설계 및 맞춤화를 위한 대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아직 제공받지 못한 것이며 설계 및 맞춤화를 위해 미리 지급한 대가는 통합된 SaaS 약정에 대한 선급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급금은 SaaS 약정에 따라 통합된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사례 2 - SaaS 와 분리될 수 없는 SaaS 소스 코드의 맞춤화: 

배경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고객과 기업내 자문역간의 상호소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aaS 약정을 시행하고자 한다. 

현재의 SaaS 플랫폼은 모든 제도적인 요구사항들을 다룰 수 없어, 기초 솔루션을 맞춤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스코드를 

조정하여 아래의 특정 기능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 투자목표와 같은 개인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필드 개발 (예를 들어, 투자목표는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일 수 있음) 

· 고객에게 제공된 문서를 보관하는 문서 저장소 

· 고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메일보관함을 추가 

상기에 나열된 활동들은 SaaS 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며, 기업은 이에 대한 대가들을 선급하였다. 

질문: 기업은 상기 맞춤화 원가들을 자본화할 수 있는가? 

 

답변 

기업이 제공받게 되는 SaaS 서비스는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은 

SaaS 와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는 구별되지 않는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제도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SaaS 서비스의 변형 없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각 서비스의 위험은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선급한 설계 및 맞춤화 원가를 선급금으로 자본화한 후 SaaS 약정기간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5. 질문 3: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제 3 자가 제공하는 경우, 제 3 자는 SaaS 제공자의 

대리인가?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는 SaaS 제공자 또는 다른 제 3 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제 3 자가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원가는 발생할 때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성격과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FRS 15 을 고려할 때, 제 3 자인 제공자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료한 

때에 해당 제공자가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FRS 해석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제 3 자가 SaaS 제공자의 대리인인지, 따라서 IFRS 15 에 따른 평가 목적상 서비스가 단일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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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 practical insight –실질적으로 제 3 자가 대리인인지 여부는 유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3 자가 SaaS 제공자의 대리인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기업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아래 

목록이 완전하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님). 

• SaaS 제공자와 제 3 자 간의 계약 및 업무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SaaS 제공자는 제 3 자의 업무가 

수행되는 방법과 관련해 발언권(또는 어떤 식으로든 지시)을 갖고 있습니까 ?  

• 주요 SaaS 계약에 따른 제 3 자의 의무가 있다면 이는 무엇입니까? 

• 계약은 SaaS 제공자와 제 3 자 그리고 고객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삼자간 계약입니까? 

• SaaS 제공자의 계약 조건은 제 3 자인 공급자의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 제 3 자 제공자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대상 SaaS 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SaaS 제공자입니까? 

• SaaS 제공자는 제 3 자를 참여시키는 데 어떤 관여를 했습니까(즉, SaaS 제공자는 제 3 자의 업무범위와 

세부내역을 정의하였습니까?) 

• 제 3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즉, 설계 및 맟춤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은 누구에게 연락을 하게됩니까? 

실질적으로 제 3 자가 SaaS 제공자의 대리인인 경우, 기업은 다음으로 위의 질문 2 에서 설명한 대로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가 SaaS 약정과 구별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례 3a - 제 3 자가 대리인인 경우 

기업은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SaaS 약정을 시행하고자 한다. 약정의 일부로 기업은 SaaS 가 제공되기 전에 

상당 수준의 설계 및 맞춤화가 필요하다. 제 3 자는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SaaS 서비스가 의도한 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aaS 제공자는 SaaS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 3 자의 업무를 승인해야 하며, 

또한 SaaS 제공자는 Saa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질문: 제 3 자는 SaaS 제공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답변 

SaaS 제공자는 SaaS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제 3 자의 업무를 승인해야 하며, 제 3 자가 수행한 업무의 충분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제 3 자를 실질적으로 SaaS 제공자의 대리인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사례 3b - 제 3 자가 대리인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SaaS 약정을 시행하고자 한다. 약정의 일부로 기업은 SaaS 가 제공되기 전에 

상당 수준의 설계 및 맞춤화가 필요하다. 제 3 자는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 계약은 

SaaS 제공자의 관여없이 기업과 제 3 자간에 체결되었다.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의 결과로 Saa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 3 자는 기업이 만족하도록 해당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부담한다. 

질문: 제 3 자는 SaaS 제공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답변  

SaaS 제공자는 제 3 자와 기업 간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설계 및 맞춤화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실질적으로 제 3 자가 SaaS 제공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급자로 

행동한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6. 안건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안건결정의 공식적인 시행일은 없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이 종종 기업이 과거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회계정책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설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IASB 는 기업이 그러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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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변경사항들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의 변경은 소급적용되어야하며, 따라서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재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IAS 8 에 따라야하며,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PwC Practical Insight – 이전에 지급한 설계 및 맞춤화 원가의 재평가 

이 안건결정은 기업이 이전 보고기간에 발생하여 회계처리한 설계 및 맞춤화 원가를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원가가 자본화되었다면, 안건 결정은 종종 ‘새로운 정보’의 획득에서 발생하므로 IAS 8 에 따른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안건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기업은 변경사항을 평가하고 

시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은 2021 년 12 월 31 일 재무제표에서는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1 년  6 월 30 일 재무제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정책이라면, 2021 년  6 월 재무제표에서 예상되는 변경의 프로세스와 시기를 

설명하는 공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건 결정의 성격 및 현황과 안건결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FRS MoA FAQ 3.20.1 및 FAQ 3.37.1 을 참조하십시오.     

 

설계 및 맞춤화 원가에 대한 최근 US GAAP 지침과의 비교 

2018 년 8 월 29 일 FASB 는 공급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즉, 서비스 약정)에서 발생하는 실행, 준비 및 

기타 선급하는 원가들에 대한 고객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US GAAP 지침에 

따르면 고객은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의 실행 원가의 자본화를 결정할 때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의 실행 원가에 대한 자본화 요구사항은 ASC 350-40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 지침에 따릅니다. 

US GAAP 지침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이전하지 않는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을 포함하여 실행 원가는 원가의 

단계와 특성에 따라 자본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US GAAP 에는 자본화한 클라우드 컴퓨팅 원가의 

손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IFRS 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여러 공시사항이 존재합니다. 

 

PwC Insight - IFRS 와 US GAAP 의 차이점 

클라우드 컴퓨팅 약정에 대한 IFRS 와 US GAAP 의 요구 사항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US GAAP 은 

IFRS 에 비해 설계 및 맞춤화 원가의 자본화를 보다 더 쉽게 허용하는 접근법을 선호합니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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